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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한성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공

최  의  락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15.2%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순

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뇌심혈관질환으

로 요양승인된 교대근로자와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진

단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WHO 분류기준에 따

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에 대한 분별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승인자에 대한 평가등급이 정상인 경우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평가의 위험도 반영이 낮음을 보여주었고, 실태조사의 경우 업

종별, 근무형태별, 근무시간별로 평가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WHO 평가방법론의 위험인자수를 조정하는 방법과 근무난이도 등급을 새

로이 정의하여, WHO 평가결과와 위험성평가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새로운 

위험도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평가방법은 근무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대근로자와 장시간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뇌심혈관질환, 위험성평가, 교대근무, 근무시간,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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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대작업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인간의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어짐에 따

라 그 비중이 점차 증가 하였다. 또한 값비싼 기계를 계속 가동하여 회전

율을 높이고 적은 투자로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

다. 유럽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약 15~20%가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의 약 15%, 대략 1500만명의 근

로자가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총 노

동인구의 6%, 필리핀에서는 10%, 페루에서는 14%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교대근무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

국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경재 등, 2008).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대략 15~30%에서 교대근

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백태준 등, 2012).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가 2011년 6월 상용근로자인 10인 이상의 회사법인 기업체

(3,414개 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 기업 중 15.2%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노

동부, 2011). 교대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작업의 연속성, 효율성, 경제적 이

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 및 일상생활의 리듬과는 맞

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한, 야근이나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생리적 리듬 주기

가 파괴되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에 의한 적응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각성 기능의 저하

로 근로자 자신 및 그들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고나 작동 실수의 가능성이 생기며, 장기적으로는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용, 1996). 

교대근무는 위궤양, 심혈관질환 대사 증후군 유방암, 생리불순과 임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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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건강문제(Philip, 2005; Karlsson B et al., 2001)와 사고로 인한 

손상과 같은 안전문제들과(Folkard S et al., 2005)관련되어 있다고 알려

져 있다. 또한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의 암발생률 비교에서도 교대근

무자의 암발생률이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 (정경숙 등, 2010) 이는 교대근무 근로자가 전문직이나 관리자와 같

은 근로자보다 서비스업이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더욱 편중되어 있어 건

강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iedhammer I et al., 2008). 또한 최근 한국의 근로자 1명 당 평균 근

무시간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

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제에 근로자

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고령근로자 증가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발

생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교대근무가 어떠한 기전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중 하나의 설명모형은 

첫째, 생체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 둘째, 생활습관의 변화(음주, 흡연 등), 

셋째, 사회생활의 교란(스트레스 증가)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경로를 통

해서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인다고 하는 설명이다(WHO, 1998). 

스웨덴에서 펄프와 제지공장 근로자 코호트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사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교대근무

군은 낮 근무군에 비해 뇌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이 1.56배 더 높았으며

(Megdal SP et al., 2005) 종이와 펄프 제조공장에서 교대근무군과 대조

군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낮근무군에 비해 교대근무군에서의 관상

동맥질환 발생 위험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arlsson B et al., 

2005). 

  최근의 연구보고들은 생체의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는 결과로 인하여 인

체의 대사성 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Assmann등 boggild

과 Knutsson, 1999). 여러 문헌에서 보았듯이  교대근무와 뇌심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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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사업장의 유

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로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나뉘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중 뇌심혈관질환에 대

한 위험성평가 방안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현재 많은 사업

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근로자의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KOSHA GUIDE H-1-2012),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을 조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보완하고 사업

장에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업 교대근로자와 비교대 근로자의 

WHO 기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근무시

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발병위험도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교대와 비교대 근로자는 가급적 같은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특정 근무형태만 존재하는 부서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09년도부터 2013년 9월까지 뇌

심혈관질환으로 요양승인된 제조업 재해자 중 특수건강진단 수검자 12명

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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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배경

  고혈압은 이미 산업화된 세계를 통틀어 아주 널리 퍼져있는 심혈관질환

의 위험요소이다. 고혈압은 평균수명의 중가와 비만, 신체활동부족, 건강

하지 않은 식습관과 같은 요인들이 늘어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더 보편적

인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은 710만 명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며 전체질병의 원인 중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WHO/ISH statement on hypertension, 2003).

  고혈압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과 신장 부전증의 발병에 주

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혈압의 조절은 뇌졸중의 위험을 40%, 심근경색

의 위험을 15%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고혈압에 대한 관리는 여

전히 부족한 상황이다(WHO/ISH statement on hypertension, 2003). 따

라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흡연,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리 또

한 이루어져야 한다. 

  1999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ISH(InternationalSociety of 

Hypertension)의 가인드라인에 의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는 표 1과 같다.

<표 1> Factors influencing prognosis

Riskfactorforcardiovasculardisease

•Levelsofsystolicanddiastolicbloodpressure(grade1-3)

•Males>55years

•Females>65years

•Smoking

•Totalcholesterol>6.1mmol/l(240mg/dl)orLDL-cholesterol>4.0mmol/l(160mg/dl)

•HDL-cholesterolM <1.0,F<1.2mmol(<40,<45mg/이)

•Historyofcardiovasculardiseaseinfirst-degreerelativesbeforeage50

•Obesity,physicalin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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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험인자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직장에서의 뇌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의 발병위험도 

평가 제 2단계 위험인자 개수셈하기의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WHO/ISH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

률을 토대로 3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저위험군의 경우 향후 10년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15%미만, 중등도위험군의 경우 15~20%, 

고위험군의 경우 20%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표 2와 같은 평가테

이블을 사용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에 대한 평가가 쉽고 빠르게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평가방법은 지속적인 위험인자를 이용한 평

가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 평가방법은 

Framingham heart study를 기반으로 하는데 북유럽 인구의 위험도 평가

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제공하였을 수는 있으나 다른 인종에서의 타당

성은 불명확하다(WHO/ISH statement on hypertension, 2003).

<표 2> stratification of risk to quantify prognosis

Other risk factors

anddiseasehistory

Bloodpressure(mmHg)

Grade1(SBP140-159

orDBP90-99)

Grade2(SBP160-179

orDBP100-109)

Grade 1(SBP >180

orDBP>110)

ⅠNootherrisk

factors
Lowrisk Mediumrisk Highrisk

Ⅱ1-2riskfactors Mediumrisk Mediumrisk Highrisk

Ⅲ 3ormorerisk

factors,orTOD,or

ACC

Highrisk Highrisk Highrisk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OD, 

target-organ damage; ACC, associated clin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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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

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발병위험도 평가의 경우 위의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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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KOSHA GUIDE)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의 목적은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뇌심혈관질

환” 이라 함은 심장, 심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 뇌졸

중(뇌경색‧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 해리성대동맥류 등을 말한다. “작

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이라 함은 발병요인으로 작업관련인자가 일부 관여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말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진전

될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한 평가방법을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뇌·심혈

관질환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1과 같은 절차를 통

해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주기의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에 대하서는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문진의 중요성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는 문

진을 통해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있어서 악화인자가 될 수 있는 개별 근로

자의 생활습관, 과거 및 현병력과 가족력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진단 의사는 뇌심혈관질환 발병 악화인자를 잘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형태의 보조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2)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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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의 임상검사는 해당연령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선택항

목의 임상검사 실시 여부는 전회에 실시한 발병위험도평가 결과와 현재의 

문진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발병위험도 평가자는 표1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조사표를 활

용하여 표2와, 표3의 단계적인 평가를 거쳐 표4와 같이 최종 평가를 실시

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관여되는 복합적인 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거의 없는 “건

강군”, 혈압수준과 위험인자 보유개수 또는 표적장기 손상 내지 질병 동반 

여부에 따라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및 “고위험군”등으로 구분한다

(KOSHA GUIDE H-1-2012,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

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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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개요

  발병위험도 평가자는 표2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조사표를 활

용하여 표3내지 표4의 단계적인 발병위험도 평가를 거침으로써 뇌·심혈관

질환 발병에 관여되는 복합적인 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를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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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병

위

험

인

자

문진

성,연령 □남자( )세,□여자( )세 주1)

흡연 현재 하고 있다(),안 한다

신체활동부족 규칙적으로 한다(),운동부족이다()주2)

가족력 :직계가

족의 심혈관질환

조기 발병(50세

이전)

(직계가족: 가 세 경에)

뇌졸중(),협심증(),심근경색증()발병

측 정

및

검 사

비만도(BMI)
체중()kg,신장(cm

BodyMassIndex(BMI)=kg/㎡

혈압 ( / )mmHg

혈중지질

총콜레스테롤()mg/dl

HDL콜레스테롤()mg/dl

LDL콜레스테롤()mg/dl

공복혈당 ()mg/dl

(2)표적장기(심장,신장,망막,

혈관)손상여부

좌심실비대주3)( ),단백뇨주4)( ),죽상동맥경

화증주5(),고혈압성망막증()주6)

(3)동반된 질병상태
당뇨( ),뇌헐관 및 심혈관질환주7)( ),신장

질환주8)(),말초혈관질환()

<표 3>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

 주1)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폐경기 이후의 여자는 나이에 무관.

 주2)1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1회에 20분 이상의 운동이 아니면 운동부족으로 간주.

 주3)흉부방사선검사나 심전도검사 소견으로 판단.

 주4)단백뇨(microalbuminuria)기준은 20-300mg/day.

 주5)초음파검사 또는 흉부방사선검사 소견으로 판단.

 주6)고혈압망막증 기준은 grade Ⅲ 또는 Ⅳ.

 주7)뇌졸증, 뇌출혈, 일과성허혈발작,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관상동맥 재건술, 심

부전증 등.

 주8)혈중크레아티닌농도: 남자 1.5mg/dl 이상, 여자 1.4mg/dl 이상이거나, 단백뇨 

300mg/day을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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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수준
수축기혈압

(mm/Hg)

이완기혈압

(mm/Hg)

최적 120미만 80미만

정상 130미만 85미만

높은 정상 135-139 85-89

1도 고혈압 140-159 90-99

2도 고혈압 160-179 100-109

3도 고혈압 180이상 110이상

<표 4>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1단계 : 고혈압 분류(WHO 

분류기준에 따름)

발병위험인자(+) 발병위험완화인자(-)

① 1도-3도 고혈압(수축기혈압 14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이상일 때)

② 연령(남 55세 이상,여 65세 이상)

③ 흡연

④ 총콜레스테롤치가 240mg/dl보다 높거나,LDL콜

레스테롤치가 160mg/dl보다 높을 때

⑤ HDL콜레스테롤치가 남 40mg/dl,여 45mg/dl보다

낮을 때

⑥ 직계가족의 심혈관질환 조기발병(50세 이전)

⑦ 비만(BMI30이상)주1),신체활동부족

⑧ 심박세동주2)

○ HDL콜레스테롤치가 높을 때

(60mg/dl이상)주3)

<표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2단계 : 뇌심혈관질횐 

발병위험인자개수셈하기(WHO 분류기준에 따름)

주)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각기 다른 수준에 속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함.

주1) 적극적 관리를 위해서는 ‘과체중(BMI 25-29)상태’를 발병위험인자로 간주해도 무방함.

주2) 뇌졸중에 한해 위험인자가 됨.

주3) 발병위험 완화인자이므로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인자 개수에서 한 개를 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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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수준

분류

1도 (수축기혈압
140-159또는

이완기혈압 90-99)

2도 (수축기혈압
160-179또는

이완기혈압 100-109)

3도 (수축기혈압
180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10이상)

위험인자 없음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위험인자 1-2개 중등도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위험인자 3개 이상
또는 적장기손상주1

또는 질병동반주2)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표 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3단계 : 치료전략수립을 위한 

발병위험도 판정

 주1) 좌심실비대, 단백뇨,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성망막증

 주2) 당뇨, 허혈성 뇌졸중․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재건술, 당뇨병성신증․신부전과 같은 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당뇨가 있는 근

로자는 1도 고혈압 미만이 라도 ‘중등도위험군’이상으로 분류)

 

  예를 들어 1도 고혈압(수축기:140-159, 이완기:  90-99)인 흡연을 하

는 56세 남성이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비만(BMI 30이상)이면 1도 고혈

압에 위험인자 4개(표5 참조)로 고위험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와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표 7과 같이 “통상근무”, “조건

부근무”, “병가 또는 휴직” 및 “작업전환” 등의 네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권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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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통상근무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해도 되는 경

우

조건부근무

생활습관개선,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하에서 현재의 부

서에서 근무활 수 있는 경우

(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이상의 고혈압인 근로자는 과도한

연장근무를 연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야간근무도 시키지 않

을 것)

병가 또는

휴직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고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임상 증

상이 발증한 경우 의사의 직무복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근무를 중단시키

고 요양하게 할 것)

작업전환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 시킬 수 있

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표 8>에 예시된 것과 같이 현재의 업무 중에 뇌심혈관질환의 유해

인자가 있어 계속 근무하면 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나

작업환경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게 할 것)

<표 7>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판정결과에 따른 근무상 조치

 또한,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군 중 작업전환 고려가 필요한 업무의 

예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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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사업무의 예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 고정적인 야간작업

• 정신적,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예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열작업 또는 한랭작업

•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부정맥이 있을 때

• 소음이 심한 부서

• 순환기계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

(예 :이황화탄소,염화탄화수소류,니트로 글리세린,메틸렌클로라이드)

<표 8> 고위험군 중 작업전환 고려가 필요한 업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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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대제와 근무시간에 의한 영향

2.3.1 교대근무

  교대근무는 사업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근무시간 뿐 아니라 근무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직업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Bernardino Ramazzini(1633~1714)가 “근로자들

의 질병(De Morbis artificum Diatriba)"이라는 책에서 일반 사람들이 잠

자는 밤 시간에 일하는 제빵공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대근무 특히 야간근

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후 여러 가지 역학 연구들 및 실험 연구들

을 통해 교대근무로 인한 많은 건강영향이 밝혀지고 있다(왕종호 등, 

2012). 

  ‘교대작업’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

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

업일정이나 작업 조직방법을 말한다. ‘야간작업’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야간작업

자’라 함은 야간 작업시간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정상적 업무를 하는 근

로자를 말한다(KOSHA GUIDE H-22-2011,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

침).

  교대근무의 종류에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2조 격일제, 12

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는 2조 2교대, 12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하는 3조 2교대, 3조가 하루에 8시간씩 각각 근무하는 3조 3교대, 3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한 조는 쉬게되는 4조 3교대 등이 있다.

Volger(1988)가 정의한 교대근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낮근무

(day-work), 빠른 후진 교대근무 Ⅰ(Fast Backward Rotation Work: 

FBR Ⅰ), 빠른 후진 교대근무 Ⅱ(Fast Backward Rotation Work: FBR 

Ⅱ), 느린 전진 교대근무(Slow Forward Rotation Work: SFR), 혼합(Mix 

Work)교대근무, 느린 후진 교대근무(Slow Backward Rotation Work: 

SBR), 12시간 근무제(밤근무포함)(12-hour Wor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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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특 성

Day
Work

근무는 주 5일 (주말을 제외)이고 근무시간은 8:00-17:00시 까지이다.

FBRⅠ

교대근무시간은 아침근무Morning:M)는 6:00-13:00시 오후근무

(Afternoon:A)는 13:00-20:00시,야간근무(Night:N)는 20:00-6:00

시이고 근무순서는A-M-N-비번off)순으로 근무한다.

FBRⅡ

교대근무시간은 아침근무M)는 7:00-13:00시 오후근무A)는 13:00-

19:00시 야간근무N)는19:00-7:00시이고 근무순서는A-M -N-비

번off)순으로 근무한다.

SFR

교대근무시간은 아침근무M)는 7:00-14:00시 오후근무A)는14:00-

22:00시 야간근무N)는 22:00-7:00시이고 근무순서는7M-2비번 off)

-3A-4N순으로 근무한다.

Mix
Work

교대근무시간은 아침근무M)는 7:00-16:00또는 15:00시 오후근무(A)

는 12:00-22:00시 야간근무N)는 22:00-7:00시이고 근무특성은 6일

근무/주이다.

SBR

교대근무시간은 아침근무M)는 7:00-14:00시 오후근무A)는14:00-

22:00시 야간근무N)는 22:00-7:00시이고 근무순서는 첫째주는 5M

,둘째주는 5N,셋째주는 5A로 3주간을 주기로 교대하는 교대근무

제이다.

12-hour
Work

근무시간은 주간:7:00-19:00야간 19:00-7:00이다.

<표 9> 교대근무의 형태와 특성

 

  또한 국제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교대제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가 하나의 근로형태나 직장에 고정되어 있는지(근로고정제), 혹은 

결정되어 있는 근로순번을 순차적으로 순환하는 가(윤번교대제)에 따라서 

분류한다. 다음으로 ② 심야작업의 포함여부, ③ 24시간에 걸쳐서 조업하

는지의 여부, ④ 주말(토요일 혹은 일요일)의 조업여부, ⑤ 1일의 근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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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지의 여부, ⑥ 근로자를 몇 조로 편성하여 근

로순번에 투입하는가 등이다. 따라서 24시간 연속해서 조업하는 것을 전

일제(全日制),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사이에 구분이 있는 것을 정시(定時)

교대제, 연간 단위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업이 연속되는 것을 연조제

(連操), 주말 등에 조업을 정지하고 모두 휴일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주번

형(週番型)이라 칭한다(Rutenfranz et al., 1976).

  교대근무의 길이는 2교대 12시간, 3교대 8시간, 4교대 6시간의 근무시

간 길이로 정의 된다. 근무시간 길이는 성인남자의 혈청굴절율의 시간적

인 변동 결과 평균 8시간 이후에는 떨어지는 현상. 심박수, 혈압, 체온, 산

소소비량 등의 연구결과(Volle et al., 1979)가 있으며, 국제 노동현장에서

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적정 작업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따르고 있다. 3교대는 2교대에 비해서 

법정근무시간 준수가 용이하다. 작업시간은, 예를 들어 3교대일 때 작업시

작 시간이 7시라면, 근무시간이 아침근무 7시~15시, 오후근무가 15

시~23시, 야간근무 23시~7시로 정의된다. 교대근무형태는 짧은 형태의 

교대근무인 경우 2~3일정도의 짧은 근무를 하고 다음 근무로 교대하게 

된다. 긴 교대근무의 경우 7일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같은 교대제의 근무

를 하고 다음 근무로 교대하게 된다. 교대 순환주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

은데 유럽의 경우 짧은 선호주기가 선호되며, 미국의 경우는 긴 순환주기

가 더 선호된다(Monk, 1986; Hornberger&Knauth, 1995).

  교대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생의 경우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7년, 2008년, 2010년도 업무상질병 

보고서에 따르면,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교대근무 중 2교대 형태의 근무가

높은 발생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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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별 뇌심혈관질환자(명) 발생비율(%)

계 1015 100.0%

정상근무 793 78.1%

2교대근무 135 13.3%

3교대근무 26 2.6%

기타근무형태 34 3.3%

분류불능 27 2.7%

<표 10> 근무형태별 뇌심혈관질환 발생현황

(2007, 2008,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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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7 2012

호주 1,778 1,792 1,776 1,711 1,728

벨기에 1,658 1,580 1,545 1,560 1,574

캐나다 1,796 1,774 1,777 1,739 1,710

프랑스 1,644 1,590 1,523 1,485 1,479

독일 - 1,529 1,471 1,422 1,397

이탈리아 1,867 1,859 1,861 1,816 1,752

일본 2,031 1,884 1,821 1,785 1,745

한국 2,667 2,648 2,512 2,306 2,090*

네덜란드 1,451 1,456 1,435 1,388 1,381

스페인 1,741 1,733 1,731 1,658 1,686

스웨덴 1,561 1,640 1,642 1,618 1,621

스위스 - 1,704 1,688 1,633 1,636*

영국 1,765 1,731 1,700 1,677 1,654

미국 1,831 1,844 1,836 1,798 1,790

OECD 1,881 1,864 1,844 1,797 1,765

2.3.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

하는 시간’으로 정의되고 있다(배규식, 20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기준 시간이 변

화하여 왔으며, 현재는 주 5일 근무형태의 40시간제도가 시행중이다. 하

지만 이러한 근로시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근로시간

은 국민소득에 비해 길다. 우리나라의 고용인력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5시간보다 연간 325시간이 길며 이는 

연간 8.13주(1.9개월)가량 더 길게 일하는 셈이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으

로 국제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제 도입

의 영향 등으로 2000년에 비해 2011년에 크게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표 11과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매우 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배

규식, 2013).

<표 11> 연평균 1인당 근로시간(전체 고용인력)

 주 : *한국과 스위스의 2012 통계는 실제로는 2011년 통계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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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0

비율 평균 비율 평균

주 초과근로

8시간 이상

전체 39.57 11.90 38.06 13.12

30~99인 39.29 11.97 37.94 12.94

100~299인 41.24 11.59 39.82 13.87

300~499인 42.33 11.80 35.55 12.88

500인 이상 33.02 12.29 31.12 12.90

주 초과근로

12시간 이상

전체 17.33 15.37 18.19 16.70

30~99인 17.20 15.57 17.63 16.54

100~299인 18.32 14.50 21.69 17.19

300~499인 17.25 15.69 13.59 17.47

500인 이상 14.03 16.14 13.88 16.76

  우리나라 근로시간제에서 법정 근로시간의 길이는 이미 OECD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의 주된 요인은 과도하게 긴 초과근로시

간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은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처와 

같은 기업의 조직 유연성 추구를 위해서 허용된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는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이 다수라는 점이 우리나라 근로 관행의 주

된 문제 중의 하나이다(노용진, 2013)

  ILO 등에서 장시간 노동의 국제기준은 주 4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업체별로 주 8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는

(주 48시간 이상의)사업체의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38.06%가 된다. 또한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2010년 말 현재 

18.2%로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대기업보다 높았다(배규식, 2013)

<표 12> 사업체 규모별 장시간 노동의 비중

                                                        (단위 : 시간, %)

주 :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6), 『사업체패널조사 2005』, 한국노동연구원(2011), 

       『사업체패널 부가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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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전 누적근무시간별 질병자(명) 발생비율(%)

계 1015 100.0%

44시간 미만 135 13.3%

44시간 ~50시간 미만 147 14.5%

50시간~60시간 미만 154 15.2%

60시간~70시간 미만 171 16.8%

70시간 이상 300 29.6%

분류불능 108 10.6%

(2007, 2008, 2010년)

  현재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휴일에 8시간씩 근로가 허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체로 대체로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성

향이 있으며, 이는 장시간 근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즉 근로

자는 과외소득을 얻기 위해 여가보다는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초과근

로를 선호해 온 것이다(하상우, 2012).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시

간이 일반 심혈관질환 발병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게되

면 연구결과 10년 내 일반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는 주당 근로시간이 50

시간 이상인 그룹에서부터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험도가 증가하

였고(서정철 등, 2011),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 2007년, 2008년, 2010년도 업무상질병 보고서에 따르면, 뇌심혈관질

환 발병 1주일 전 누적근무시간별은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특히70시간 

이상일 경우 높은 발생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누적근무시간별 뇌심혈관질환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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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자 여자 합계

요양승인분류

심장질환 7 - 7

뇌혈관질환 4 1 5

합계 11 1 12

<표 14> 뇌심혈관질환 요양승인자 현황(질환별)

재해자명 성별 연령(세) 질환

김** 남 47 뇌혈관질환

김** 남 46 뇌혈관질환

박** 남 31 뇌혈관질환

채** 남 53 뇌혈관질환

최** 남 59 심장질환

장** 남 50 심장질환

김** 남 40 심장질환

박** 남 53 심장질환

김** 남 45 심장질환

김** 남 32 심장질환

김** 남 56 심장질환

정** 여 34 뇌혈관질환

평균연령 45.5

 III. 연구내용 및 방법

3.1 뇌심혈관질환 요양승인자 분석

  2009년도부터 2013년 까지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제조업 

교대근로자 61명 중 특수검진을 실시한 12명에 대하여 최근 건강검진 결

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2명의 평균 나이는 45.5세이며, 남자 11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5> 뇌심혈관질환 요양승인자 현황(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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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승인자는 건강검진에 의한 위험성 평가결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험성 평가 방법의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양승인자는 검진결과의 혈압수준과 발병위

험인자 개수, 위험성 평가결과와의 관계 등을 빈도 분석에 의해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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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합계

44시간미만
44~50

시간미만

50~60

시간미만

60시간이

상

교대근무

(3교대제)

제조업 9 - 21 - 30

서비스업 - 19 - - 19

전기업 2 15 14 1 32

합계 11 34 35 1 81

정상근무

제조업 30 - - - 30

서비스업 19 - - - 19

전기업 32 - - - 32

합계 81 - - - 81

<표 16>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3.2 근무시간과 교대제 근무자의 뇌심혈관질환 위험성평가 적용

  제조업 교대 및 비교대 근로자 각 30명, 서비스업 교대 및 비교대 근로

자 각 19명, 전기업 교대 및 비교대 근로자 각 32명에 대한 건강 검진 자

료를 수집하여 WHO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교대근로자와 비교대 근로자는 가급적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추출

하였으며, 한 부서에 한가지 근무형태만 존재할 경우 업무가 유사한 부서

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대형태는 세가지 업종 모두 3교대 형태

였다. 표10은 본 연구에서 수집한 건강검진 대상자를 나타낸다.

  수집한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여 위험성 평가 등급의 분포를 

비교하였으며, 근무시간에 따른 위험성 평가결과 분포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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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뇌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성평가의 개선방안 검토

  WHO 분류기준에 따른 발병 위험도 평가가 질환의 발생에 대한 위험도

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1) WHO 방법론의 위험인자수를 조정하는 방법, 2) 근무난이

도 등급을 새로이 정의하고, WHO 평가결과와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를 구

성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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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혈압수준 요양승인

혈압수준
수축기혈압

(mm/Hg)

이완기혈압

(mm/Hg)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합계

최적 120미만 80미만
3

(42.9%)

2

(40%)

5

(41.7%)

정상 130미만 85미만
4

(57.1%)

1

(20%)

5

(41.7%)

높은 정상 135-139 85-89 -
1

(20%)

1

(8.3%)

1도 고혈압 140-159 90-99 -
1

(20%)

1

(8.3%)

2도 고혈압 160-179 100-109 - - -

3도 고혈압 180이상 110이상 - - -

합계
7

(100%)

5

(100%)

12

(100%)

<표 17> 혈압수준과 질환과의 관련성

 IV. 연구결과

4.1 뇌심혈관질환 요양승인자의 분석

 4.1.1 검진결과 혈압수준과의 관련성 분석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승인된 근로자 12명

의 혈압수준에 따른 분포는 표11과 같다. 표11에 의하면 혈압이 최적이나 

정상인 비율이 83.4%로 실제 요양승인자중에서 혈압이 정상인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심장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100%, 뇌혈관계질환자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60%가 혈

압수준이 최적이나 정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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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발병위험인자 개수

요양승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합계

0개
4

(57.1%)

3

(60%)

7

(58.3%)

1개
2

(28.6%)

2

(40%)

4

(33.3%)

2개
1

(14.3%)
-

1

(8.3%)

3개 - - -

합계
7

(100%)

5

(100%)

12

(100%)

<표 18> 발병위험인자와 질환과의 관련성 분석

 4.1.2 검진결과 발병위험인자 개수와의 관련성 분석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승인된 근로자 12명

의 발병위험인자 개수에 따른 분포는 표12와 같다. 표12에 의하면 위험인

자개수가 0개인 요양승인자가 58.3%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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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요양승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합계

위험성평가결과

정상
6

(85.7%)

4

(80%)

10

(83.4%)

저위험 -
1

(20%)

1

(8.3%)

중등도위험
1

(14.3%)
-

1

(8.3%)

고위험 - - -

합계
7

(100%)

5

(100%)

12

(100%)

<표 19> 발병위험도평가 결과와 요양승인과의 분석

 4.1.3 검진결과 발병위험도 평가와 요양승인과의 관련성 분석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승인된 근로자 12명

의 WHO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의 분포는 표13과 같다. 표13에 의하면 요

양승인자중에서 위험도 평가결과 정상인 근로자가 83.4%나 됨을 볼 수 

있다. 즉, 교대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결과와 요양승인자와는 관계가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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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교대제

정상근무 교대근무 합계

위험성

평가결과

정상
58

(71.6%)

52

(64.2%)

110

(67.9%)

저위험
11

(13.6%)

14

(17.3%)

25

(15.4%)

중등도위험
10

(12.3%)

11

(13.6%)

21

(13%)

고위험
2

(2.5%)

4

(4.9%)

6

(3.7%)

합계
81

(100%)

81

(100%)

162

(100%)

<표 20> 평가결과와 근무형태와의 관련성 분석

4.2 근무형태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실태분석

 4.2.1 교대제와 위험성평가 결과와의 관련성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업(발전소)의 교대와 비교대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표14와 같다. 표14에서 보면 정상근

무자는 저위험군이 13.6%, 중등도위험군이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

대근무자는 저위험군이 17.3%, 중등도위험군이 13.6%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군이 정상근무에서 2.5%, 교대근무에서 4.9%로 나타나 교대근무자

의 위험성평가 등급 중 위험군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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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위험성평가결과

근무시간(주당)

44시간

미만

44~50

시간미만

50~60

시간미만

60시간

이상
합계

정상
66

(71.7%)

24

(70.6%)

20

(57.1%)
-

110

(67.9%)

저위험
12

(13%)

8

(23.5%)

4

(11.4%)

1

(100%)

25

(15.4%)

중등도위험
11

(12%)

2

(5.9%)

8

(22.9%)
-

21

(13%)

고위험
3

(3.3%)
-

3

(8.6%)
-

6

(3.7%)

합계
92

(100%)

34

(100%)

35

(100%)

1

(100%)

162

(100%)

<표 21> 근무시간과 위험성평가 결과와의 관련성 분석

 4.2.2 근무시간과 위험성평가 결과와의 관련성

  근무시간과 위험성평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표15와 같다. 표15에서 

보면 근무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에선 저위험군이 13%, 중등도위

험군이 12%, 고위험군이 3.3%로 나타났으며 45~50시간 미만에선 저위

험군이 23.5%, 중등도위험군이 5.9%로 나타났다. 50~60시간 미만은 저

위험군이 11.4%, 중등도위험군이 22.9%, 고위험군이 8.6%로 나타났으며, 

60시간 이상에서는 저위험군 1명이 나타났다. 표15에서 보면 50시간이상 

근무자 그룹부터 위험군의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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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위험인자(+) 발병위험완화인자(-)
① 1도-3도 고혈압(수축기혈압 14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일 때)

② 연령(남 55세 이상,여 65세 이상)

③ 흡연

④ 총콜레스테롤치가 240mg/dl보다 높거나,LDL콜레스테롤치가 160mg/dl

보다 높을 때

⑤ HDL콜레스테롤치가 남 40mg/dl,여 45mg/dl보다 낮을 때

⑥ 직계가족의 심혈관질환 조기발병(50세 이전)

⑦ 비만(BMI30이상),신체활동부족

⑧ 심박세동

○ HDL콜 레 스 테 롤

수치가 높을 때

(60mg/dl이상)

보완

추가사항

① 주50시간 미만 교대제 근무(+1점)

② 50시간~60시간미만교대제근무(+2점)

③ 60시간이상 비교대제 근무(+2점)

③ 주 60시간이상 교대제 근무(+3점)

※교대제에서 2교대경우 +1점 추가

<표 22>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을 보완한 발병위험인자 평가표

4.3 뇌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성평가의 개선 제안

 4.3.1 WHO분류기준에 따른 위험인자 보완을 통한 평가 개선방안

  1) 개선방안

  현재 WHO 분류기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의 경우 근

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뇨질환 유소견자를 제

외한 모든 근로자의 등급을 혈압수준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

업 교대근무에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자의 경우 발병위험도 평가에서 대

부분 정상등급에 해당되었으며 교대근무자와 뇌심혈관질환의 유의성에 대

한 연구결과와 근무시간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생현황을 보면 현재의 발

병위험도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위험요소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WHO 분류기준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방

법에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의 위험인자를 보완하여 평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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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수준

분류

높은정상

(수축기혈압
135-139또는
이완기혈압
85-89)

1도

(수축기혈압
140-159또는
이완기혈압
90-99)

2도

(수축기혈압
160-179또는
이완기혈압
100-109)

3도

(수축기혈압
180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10이상)

위험인자
없음

정상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위험인자
1~2점

저위험 중등도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위험인자3점
이상

중등도위험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표 23> 개선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등급결정표

  위 표에서 기존 평가방법의 발병위험인자의 경우 항목마다 1점씩을 적

용하고 보완된 위험인자 항목은 1점에서 최고 4점까지 부여가 가능하다.

  기존 WHO 분류기준에 따른 발병위험도 평가에서 높은정상 범위를 추

가하여 혈압이 정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위험인자의 점수에 따라 정상부

터 중등도위험까지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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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안 적용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업에서 뇌심혈관질환 요양승인을 받은 근

로자를 대상으로 제시된 개선안을 적용해 보았다. 근무형태는 정상근무와 

교대근무형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재해발생 최근 3개월간 

평균 주당근무시간을 적용하였다.

검진결과
요양승인

WHO기준 개선안 기준

위험성

평가결과

정상
9

(75%)

7

(58.3%)

저위험
1

(8.3%)

1

(8.3%)

중등도위험
2

(16.7%)

2

(16.7%)

고위험 -
2

(16.7%)

합계
12

(100%)

12

(100%)

<표 24> 2008-2013 요양승인자에 대한 개선안 적용결과

  표 24에 의하면 개선안 적용결과 WHO기준 위험성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고위험군이 16.7% 증가하였으며 정상군이 58.3%로 감소하여 관

리그룹에 해당하는 저위험군 이상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HO 분류기준 보다 분별력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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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근무형태
50시간미만

5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정상근무 I I II

3교대이상 I II III

2교대 II III IV

<표 25>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조합한 평가표-1단계

WHO기준

근무등급
정상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I 정상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II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고위험

III 중등도위험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IV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표 26> 근무등급과 WHO 발병위험도평가를 조합한 평가표-2단계

 4.3.2 근무등급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개선방안

  1) 개선방안

  두번째 개선방안은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조합한 후 WHO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와 조합하는 방식이다. 1단계 평가를 거쳐 산출된 근무등급을 2

단계 평가에 적용한다.

  개선안 1의 경우 혈압수준이 높은정상(수축기 135-139 또는 이완기 

85-89)) 미만일 경우 평가에서 제외가 되나 개선안 2에서는 모든 혈압수

준이 평가에 반영되며 개선안 1과 마찬가지로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평

가에 반영되어 정상에서부터 고위험까지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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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안 적용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조업에서 뇌심혈관질환 요양승인을 받은 근

로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로 제시한 개선안을 적용해 보았다. 근무형태는 

정상근무와 교대근무형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재해발생 최

근 3개월간 평균 주당근무시간을 적용하였다.

건강검진
요양승인

WHO기준 개선안 기준

위험성평가 결과

정상
9

(75%)

2

(16.7%)

저위험
1

(8.3%)

1

(8.3%)

중등도위험
2

(16.7%)

4

(33.3%)

고위험 -
5

(41.7%)

합계
12

(100%)

12

(100%)

<표 27> 2008-2013 요양승인자에 대한 개선안 적용결과

  표 27에 의하면 개선안 적용결과 WHO기준 위험성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고위험군이 41.7%, 중등도위험군이 16.6% 증가하여 관리그룹에 

해당하는 저위험군 이상의 비율이 58.3%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번 개선안의 경우에도 WHO 분류기준 보다 분별력이 높아짐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 평가방법은 모든 혈압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WHO 평가방법의 보완보다 관리군의 비율이 더욱 높아 개선안 1보다 분

별력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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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검토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교대근로자 12명에 대한 

건강검진 기록을 토대로 WHO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정상이 전체

의 83.4%를 차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근로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업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

과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근무시간별, 교대여부에 따라 평가결과의 분포

가 다르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위험도의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다음과 같은 평

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WHO 방법론의 위험인자수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둘째, 근무난이

도 등급을 새로이 정의하고, WHO 평가결과와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를 구

성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개선방안을 적용해 보았을 때, 모든 혈압범위의 근로자를 대상으

로 근무등급을 새롭게 정하는 두 번째 방안이 WHO 분류기준의 위험성평

가 보다 저위험군 이상의 관리대상군 비율을 높여 분별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요양승인자 12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시하여 작은 샘플 

수에 의한 분별력 검토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요양승인자에 대

한 다양한 데이터 부족으로 업종의 한계와 요양승인자의 교대형태, 근무

시간 등에 의한 분별력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요양승인자에 대한 

면담 또는 설문조사로 획득한 데이터가 아닌 관계로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가족력 등이 고려되지 못한 점 또한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는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인 업무량의 변화, 외부환경의 변화와 

같은 직무스트레스 영향도 등 종합적인 대안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실시되

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WHO 분류기준에 의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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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지 못했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을 반영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무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대근로자와 장시간근로자

의 위험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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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ssessment to prevent from Cardi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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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survey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15.2% of domestic companies are doing shift work and their 

average working hour ranks second among OECD countries. This 

survey has been based on medical checkup examined to both group of 

people who have been approved as an industrial accident by 

cardiovascular disease from 2009 to 2013 and who are doing shift 

work at the moment. We have proved its discernment of assess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by analysing the results of checkup with 

following WHO classification standard. This survey shows that risk 

assessment grades for the people who have been approved as an 

industrial accident by cardiovascular disease are lowly refl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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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ssessment, as 83.4% of people were assessed as normal, and 

researches on the real condition show different distribution chart 

according to the type, shift pattern and hours of work. So we suggest 

two other ways of risk assessment which are to adjust risk factors 

for WHO assessment or to newly justify the grades of difficulty for 

work and compose WHO assessment result and risk assessment 

matrix. these ways could be used as a fundamental information to 

prevent shift workers having relatively high grades of difficulty for 

work and long hour workers from cardi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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